
서식 제9호 (제24조 관련)

양도사실 확인 및 임의반출 동의서

자본재공제조합 귀중

1. 본사(인)은 귀 조합과 보증 등 업무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본사(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양도물건의 소유권을 조합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사(인)은 조합과 기 체결한 양도담보계약 제6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양도물건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조합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조합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아래의 양도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정수속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의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없이 동의하며, 양도물건 임의 반출 및 처분시

수반되는 제반 경비의 부담과 민․형사상의 제반 문제는 본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

고자 본 동의서를 귀 조합에 제출합니다.

양 도 물 건 “양도담보계약서에서 정한 양도물건”

20 년 월 일

양 도 인(담보제공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